
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 관련 안내(2023.03)

◆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의 개념

※ 위탁자 :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(동남보건대학교)
※ 수탁자 :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(업체)

※ 참고자료 :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안내서(20.12) -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/ 지침자료



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 관련 안내

◆ 개인정보 처리 수탁업체 계약 시 “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”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 
*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(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3호서식)

- [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> 알림마당 > 공지사항]

◆ 개인정보 처리 수탁업체 계약 시 정보주체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.
* 수탁업체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대장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**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탁업체를 공개함(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)

◆ 매년 7월 쯤 행정부서의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 현황을 파악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.

□ 관련 :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영역 수준진단 증빙자료

2.1.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법 의무사항을 문서화 하고 있는가?
○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조사 보고서
○ 업무 위탁 문서(위·수탁 계약서, 협약서 등)

2.2.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후 수탁자 대상으로 교육 및 감독을 이행하고 있는가?
① 수탁업체 대상 교육결과 보고서
② 수탁업체 대상 관리․감독 결과 보고서
③ 수탁업체 자체 교육결과 보고서(해당하는 경우에 한함)


